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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분석하고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로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권리자 옵트아웃 시스템과 연계하는 이중 주체 기반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AI 학습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저작권자의 창작 유인 도모 및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gaps that arise in the Copyright Act when generative AI systems learn from copyrighted works and other data without explicit authorization. Comprehensive measures are proposed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pyright laws of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s and recent case law, the study identifies critical limitations within the current domestic legal framework in regulating AI training practices. Furthermore, through empirical validation, the research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unlearnable examples technique as a practical protection measure to safeguard copyrighted materials during the AI learning proces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e study ultimately proposes complementary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designed to establish a balanced ecosystem that ensures both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and sustainable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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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저작물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지브리풍’ 이미지 논쟁 등 사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쟁점의 긴급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35조의5(공정이용)를 통해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의 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학습 단계 정당화 논리로 사용하나 권리자 측은 무단 복제·공중송신에 의한 명백한 권리 침해로 본다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AI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 적용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아직 선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판결들이 공정이용의 제1요소부터 제4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우리 법원의 중요한 참조 틀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법적으로는 일본이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향수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고 경미한 이용에 대한 별도 면책을 둠으로써 학습데이터 활용에 비교적 유연한 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EU (European Union, 이하 EU)도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 특례(제3조)와 일반 TDM(옵트아웃 전제, 제4조) 체계를 이원적으로 설계하고 2024년 AI Act에서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권리자 옵트아웃 확인 및 학습내용 요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를 진전시켰다.

      반면 TDM 면책 조항이 없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미국 판례 전개를 참고한 공정이용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스타일’·‘화풍’과 같은 아이디어 영역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전통적 한계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과 학습단계 적법성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1].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술 및 제도적 측면에서 권리자가 시각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AI의 무단 학습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도록 데이터 자체의 학습 유용성을 파괴하는 ‘학습 불가능한 예제’(unlearnable examples)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규정의 체계를 참고하여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시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법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와 AI 서비스 제공자 간 공정이용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생성형 AI와 학습데이터 활용 및 보호
      
        2-1 생성형 AI와 저작권 충돌: 데이터 기반 AI 학습과 법적 공백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AI가 만든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I시스템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단계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대규모 데이터세트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 또는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 기술이라고 정의한다[1]. 즉 생성형 AI는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생성 모델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AI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2]. 딥러닝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등 신경망 구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생성형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결정된다[3]. 생성형 AI인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하 GPT)-3.5의 경우 데이터 4,100억 개, 논문·보고서 등 웹 텍스트 190억 개, 인터넷 기반의 말뭉치 670억 개 등을 학습했으며 이후 출시된 ChatGPT-4는 GPT-3보다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10배 이상 큰 만큼 학습량이 방대하다[4].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은 기존의 저작물 등을 포함한 데이터의 대량 복제가 수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AI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각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은 어렵다[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은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할 수 있어 권리자와 AI 사업자 간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AI시스템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복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논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데이터세트를 일시적으로 복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2를 포함하여 동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은 개별적인 지식재산권 제한사유로 비영리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6]. 생성형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므로 위 규정들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적인 데이터세트의 복제는 지식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기반 학습은 권리자가 보유한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명시된 공정이용 규정이 AI 사업자와 권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을 토대로 한 조항으로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본 조항은 네 가지 요소를 통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AI 등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한 저작물 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해 판단할 시 전통적 이용인 교육, 연구, 패러디 등에 있어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요소들을 정립되어 있으나, AI시대 AI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정이용 관점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AI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 ‘이용 목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AI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글, 오픈AI처럼 상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의 판단요소인 ‘이용 목적·성격’상 상업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공익적 연구 기여 등을 위해 활용한 AI시스템의 경우 공정이용에 있어 비영리 및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이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이다. 생성형 AI 시스템은 학습된 데이터 및 입력 데이터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상이하다. 그로 인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그로 인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는 생성형 AI시스템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물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세 번째로 이용의 양과 중요성이다. 종래「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일부 인용은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으나, 저작물의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공정이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시스템에 있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작품의 전체가 학습되며, 전체 학습된 데이터 중 일부분 등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의 양과 중요성에 대해 판단 시 명확한 기준과 판단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존「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 이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생성형AI 시스템이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인지 또는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판단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조항을 다룬 판결은 2024년 11월에 선고된 2건의 판결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국내 법원의 판례 또한 전무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범위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최근 미국에서는 AI의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이용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정이용에 대한 다수의 판례 등이 부재하여 공정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4가지 요소들은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판단의 공백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며, 법적 공백으로 인해 AI산업 발전을 물론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저작권자 간의 불균형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 체계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2 「저작권법」의 전통적 한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
        특허권과 저작권은 정신활동의 산물인 지적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객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자는 기술적 사상과 같은 아이디어 자체를, 후자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 보호 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으로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저작권 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다. 아이디어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므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어 제3자가 저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구체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7]. 아이디어와 표현의 개념에 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상과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기분의 정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과학적 사실이나 사회적 사실 등 단순한 사실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될 수 없다[8].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장기간의 판례 축적을 통해 발전하여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저작물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본 법리로 기능하고 미국 「저작권법」뿐 아니라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저작권조약 등에서도 표현 중심의 보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8].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아이디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은 어려우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9]. 미국 법원의 경우 수많은 판례의 집적으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 규정에 따라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분류한 Goldstein 교수의 개념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Goldstein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작업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창작자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 아이디어를 밝히기보다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제시한다. 결국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은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지점부터 둘의 개념이 구분되어 보호가 되는 것인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10].

        한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극히 밀접하게 합체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모호한 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을 반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지 않는 것을 합체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 등 요인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도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하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치의 원칙 등을 통해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표현한 창작물에 한하여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AI가 만들어 내는 산출물들은 특정 작가의 화풍, 서사 구조, 작곡 스타일 등을 학습하는 등 이러한 행위들은 기존의 ‘아이디어’ 개념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2-3 저작권 침해와 아이디어의 표현 쟁점 사례 분석
        
          1) 게임의 기본규칙과 게임에서 구현된 표현에 관한 판결
          2014년 2월 국내 게임회사인 아보카도 엔터테이먼트(이하 ‘아보카도’)는 영국 게임회사인 킹닷컴 리미티드(이하 ‘킹닷컴’)의 게임이 큰 인기를 끌자 이와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다. 킹닷컴은 양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인터페이스, 캐릭터, 게임보드의 구성과 배치 등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보카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1]. 본 장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의 보호범위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판결의 요지는 제외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표현의 선택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게임 화면의 구성 및 규칙, 게임 보드 구성 등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도 실제 작성된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표현의 선택에 관한 아이디어는 동일해도 구체적인 표현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적용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2) 오픈AI의 지브리풍 이미지 학습, 저작권 침해 논란
          2025년 3월 오픈AI는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소개했다. 과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간편하게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챗GPT-4o는 지브리와 디즈니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어 대중들은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무려 5억 명의 신규이용자가 증가하였다[12].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으나 지브리 스튜디오의 아버지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AI가 만든 애니메이션 또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13]. AI기술의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창작물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AI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립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14]. 또한, AI에 입력하는 프롬프트 쟁점 중 하나로 새벽의 자리아 사건처럼 AI 창작물을 인간이 편집한 경우의 저작물성 등에 대한 쟁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벽의 자리아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이 2023년 저작권 등록을 한 사건으로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을 사람이 선택, 배열한 것에 편집저작물로의 등록 가능성을 보여줬다[15]. 챗GPT-4o가 지브리풍 등 스타일을 학습하여 결과물을 산출한 것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면서 별도의 선택, 배열 등 가미된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한편, AI가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 등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여부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활용해 판단해 볼 수 있겠으나 지브리풍 사건의 경우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스타일이라 함은 회화에서 특정한 스승과 제자 그룹 간에 전승되는 유(流) 혹은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와 같은 유파(流派)나 렘브란트풍(風), 모네풍(風) 등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아이디어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16]. 지브리풍 사건으로 AI 학습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었고 관련 스타일을 무단으로 활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여 권리자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등을 살피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생성형 AI가 학습하여 결과물을 낸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2-4 시사점
        생성형 AI는 딥러닝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학습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이 성능을 좌우하므로, 사업자는 GPT-3.5의 사례와 유사하게 크롤링 등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여 학습시키게 된다. 이 과정은 기존 저작물 등을 포함한 데이터의 대량 복제를 수반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방대한 권리관계의 특성상 개별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규정이 이해관계 조정의 근거로 기능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공정이용을 근거로 AI 학습 단계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전무하여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이 같은 법적 공백은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 체계 간의 구조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므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전제하고 실제로 게임의 기본규칙 및 전개 방식과 같이 ‘표현의 선택에 관한 아이디어’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 표현이 상이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오픈AI의 이른바 지브리풍 사례 역시 기본적으로 특정 ‘스타일’이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기 어렵고, 다만 상업적 이용과 결합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스타일을 곧바로 저작권 보호범위에 편입하자는 취지는 아니나 누가 보아도 특정 출처를 즉시 연상시킬 정도로 구체적 특징이 축적되는 경계 사례에 대하여는 ‘합체의 원칙’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아이디어 보호로 귀착될 위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체계하에서는 공정이용의 해석 불확실성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경계 문제가 중첩되어 학습 단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창작 유인을 약화시켜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AI시대 저작권법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모색할 시점이다.

      

    

    

  
    
      Ⅲ. 주요국 AI와 학습데이터 보호조치 현황 분석
      
        3-1 미국
        미국은 저작물 등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방 ｢저작권법｣(17 U.S.C. § 107)을 근거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연방 ｢저작권법｣ 제107조는 논평, 뉴스,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네 가지 고려 요소로 정하고 있다. 제1요소인 ‘원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은 크게 상업적 이용 여부와 변형적 이용 여부로 나뉜다. 상업적 이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 근거한다[17].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등을 추가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18]. 이때 공정이용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실제로 바꾸었는지보다 원저작물을 기존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은 제1요소가 쟁점이 된 사례로 피고 로스(Ross)는 기존 법률 문서를 검색 및 제공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웨스트로(Westlaw)’의 법률 판례 요약을 무단 복제해 학습에 활용했다[19]. 법원은 로스의 서비스가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지 않고 원고의 법률 검색 기능을 모방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 해당 이용을 비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하고 공정이용을 부정하였다. 한편,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이 사실에 기반하기 보다 창작성이 높은 표현 위주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저작물의 이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이용된 부분의 양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이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원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20]. 제4요소인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행위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그 시장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공정이용 인정이 어려움을 뜻한다.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4요소는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Bartz v. Anthropic 사건은 제1요소부터 제4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뿐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적법성도 함께 다룬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 앤트로픽(Anthropic)은 수백만 권의 서적을 구매하고 불법복제 서적도 활용하여 자사의 거대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클로드(Claude)’를 학습시켰는데 법원은 구매 서적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습에 이용된 책들이 표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제2요소) 이용은 완전히 변형적이었고(제1요소) 그 목적상 서적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제3요소)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제4요소) 공정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이다[21]. 다만 불법복제 서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5년 9월 앤트로픽은 AI 학습 관련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약 2조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하였다[22].

        Kadrey v. Meta 사건은 제4요소가 특히 부각된 사례인데 피고 메타(Meta)는 토렌트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거대 언어 모델(LLM) ‘라마(LLaMA)’를 학습시킨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23]. 제1~3요소에 관한 판단은 앞선 앤트로픽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4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며 극히 적은 시간과 창의성으로 무수히 많은 경쟁작을 생성할 수 있는 저작물의 생산은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대가 지급 없이 생성형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요컨대 미국은 AI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TDM 면책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연방｢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에서 제1~제4요소를 개별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 활성화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3-2 EU
        유럽연합(EU)은 AI가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2019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지침)을 제정해 TDM 면책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TDM 행위의 면책 요건을 제3조와 제4조로 이원화해 규정한다[24]. 먼저 제3조는 ‘특정 TDM 면책’ 조항으로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학술연구 목적의 TDM을 수행하기 위해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 등을 복제 및 추출하는 경우를 면책 범위로 정한다(제1항). 즉 면책의 적용 대상을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으로 하고 목적을 학술연구로 제한하는 것인데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유보로(Opt-out)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행적 효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제4조는 ‘일반 TDM 면책’ 조항으로, 제3조와 달리 학술연구라는 목적 범위나 연구기관 등 실행주체의 제한 없이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 등에 대한 TDM을 위해 필요한 복제·추출을 허용한다(제1항). 복제물과 추출물 보유의 범위와 조건도 제3조에 비해 완화된 TDM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규정한다(제2항).

        다만 본 조에 따른 TDM 면책은 온라인으로 공중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관하여 권리자가 기계판독 가능한 수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3항).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와 같은 학습데이터에 대해 권리자가 기계가독형 수단을 통해 명시적으로 유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TDM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2024년 제정된 ｢AI 법｣(AI Act)에도 반영되어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DSM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권리자가 명시한 권리 유보를 확인해야 한다[25]. 아울러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는 AI 학습에 사용된 기술적 문서, 콘텐츠 등 내용물에 관한 상세한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신설되어 권리자가 DSM 지침에 따른 유보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26].

        요컨대 EU는 DSM 지침을 통해 TDM 면책의 적용 주체와 목적을 층위별로 설계하고 ｢AI 법｣을 통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권리자 옵트아웃 확인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을 보장하는 한편 창작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에 수반되는 데이터 복제 등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동법 제30조의4와 제47조의5에 마련하였다. 제30조의4는 자신 또는 타인이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면책 규정이다. 향수(享受)란 저작물을 인식하고 지적 또는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용을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의 대가이며 그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형식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일지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 형태로 볼 수 없다[27]. AI가 학습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작풍이나 화풍 등 아이디어의 유사성만 있을 뿐 기존 저작물과 표현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산출물은 이용·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AI 개발을 위한 TDM과 직접 관계된 제30조의4 제2호는 표현된 사상과 감정의 비향수적 이용형태로 ‘정보해석 용도로의 제공’을 규정한다. 정보해석은 다수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음, 영상, 기타 요소에 관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TDM은 대량의 소재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므로 정보해석의 의미와 정확히 부합한다[28].

        AI 학습용 분석을 포함하여 정보 분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비향수 목적인 경우 동법 제30조의4 제2호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이용행위에 비향수 목적과 향수 목적이 병존하는 경우 제30조의4가 적용될 수 없다[29].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두 목적이 병존하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추가 학습 중 의도적으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출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제30조의4는 AI가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비향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광범위한 TDM 면책을 인정하나 비향수적 목적에 일말의 향수 목적이 개입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책 적용이 제한된다.

        한편,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5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촉진에 이바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정한 행위에 부수하여 경미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30조의4에 따른 비향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TDM 등에 부수한 경미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향수 목적의 이용에 제30조의4에 따른 TDM 면책을 인정하고 비향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습데이터의 경미한 이용에 대하여는 제47조의5에 따른 면책을 허용한다. 이러한 체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학습데이터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다.

      

      
        3-4 중국
        2017년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며 중국 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30]. 이를 기반으로 중국 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 기반을 만들었다. 이후 중국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디지털 경제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 원동력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중국 역시 AI기술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등장하며, 종래의 ｢저작권법｣과 AI기술로 인한 산업적 분쟁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2023년 5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 동 사건은 A씨는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Stable Diffusion을 활용하여 제시어와 매개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해 “봄바람이 전해준 상냥함” 이미지를 창작 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플랫폼에 사건 이미지를 업로드 했다. 이후 B씨는 모 SNS 계정에 “3월의 사랑, 복숭아꽃 안에서(三月的爱情, 在桃花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A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건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제거하여 업로드하였다. 이에 A씨는 B씨가 서명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등의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있어 법원은 AI가 개인한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A씨가 제시어 입력, 매개변수 설정 및 반복적 수정 과정을 통해 창작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결과물로, A씨의 개성적 판단과 심미적 선택이 반영된 인간의 지적 성과물로 평가하였다. 이는 AI생성물에 있어 저작물성 판단에 창작적 개입의 정도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원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 대해 무단 업로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파권 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한 행위는 대중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전파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명권 침해에 있어 워터마크 제거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를 무단으로 제거하여 업로드한 행위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31].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워터마크 등과 같은 저작권 보호기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기술적 표식이 저작자 식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저작자의 동일성 식별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2024년 2월 8일 중국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해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일본 ‘울트라맨’ 시리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 A사의 AI서비스가 유사 이미지를 생성한다며 시작된 소송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며, 이에 복제권과 각색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각색권이란 저작물 변형을 통하여 독창성을 갖춘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의 2차저작물작성권에 해당한다. 또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고가 생성형 인공지능 잠정관리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피고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생성형 인공지능 잠정관리 방법’ 제4조, 제12조,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생성형 AI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원저작물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이처럼 중국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는 등 AI서비스 제공자가 무단으로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규제하고자 한다.

      

      
        3-5 종합분석
        미국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법리를 토대로 최근 판례에서 변형성 및 시장영향 등 요소를 종합하여 AI 학습의 적법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정이용 법리를 수용해 온 점에서 그 판례 전개를 참조할 실익이 크다. EU는 DSM 지침과 AI Act를 통해 연구기관 특례와 일반 TDM(옵트아웃 전제)을 이원화하고 범용 AI 모델에 대한 투명성·요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법적 학습과 권리자 보호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4(비향수 목적 TDM)와 제47조의5(경미한 이용)를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공정이용 법리를 판례로 구체화하고, EU와 일본은 TDM 면책과 투명성 규범을 입법으로 정립하는 추세가 병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판결이 없고 TDM 규정의 입법도 현실화되지 않아 해석상 공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학습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과 저작권자 권리침해 가능성이 동시에 증대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법적 관찰은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공정이용 판단지침의 명문화 및 사례 축적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TDM 면책과 권리자 옵트아웃 학습데이터 투명성 의무를 포함하는 규범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AI서비스 제공자가 원저작물의 학습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AI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학습데이터에 있어 무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로 도입하며, AI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체계를 두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등이 존재한다.

      

    

    

  
    
      Ⅳ. AI 학습 불가능한 데이터 보호 방안 제언 (프레임워크 모델)
      
        4-1 학습불가능한 예제 기술과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 논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불법적인 이용에 활용될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일단 공개되면 그 사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창작자와 데이터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AI 학습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정 학습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학습불가능한 예제(Unlearnable Examples)’ 기법과 이미 학습된 AI 모델에서 특정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정보만을 제거하는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기법은 각각 사전대응(Prevention) 기법과 사후대응(Response)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전대응 기법인 학습불가능한 예제 기법에 초점을 맞춰 논하려 한다. 학습불가능한 예제는 학습데이터 자체에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교란(perturbation)을 추가한다. 이 교란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경우 모델은 데이터에 담긴 유의미한 패턴이나 특징을 학습하지 못하고 그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즉 그 성능이 사실상 무작위 추측(random guessing)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학습 유용성’ 자체를 파괴하는 적극적인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ning)’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학습불가능한 예제는 다양한 도메인마다 각자에 특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이미지 분류 분야는 고전적인 도메인이면서도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아 본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주요 기법 분류
          이미지 분류 도메인에서 학습불가능한 예제를 생성하는 방법론은 그 기본 원리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오류 최소화 (Error Minimizing; 이하 EM)’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EM 기법은 예측과 정답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함으로써 모델의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AI 학습의 핵심 원리이자 일련의 방법론이다. 하지만 해당 기법을 모델의 가중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대신 타겟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하면 데이터에 노이즈가 추가된 형태의 학습 불가능한 예제를 생성할 수 있다. EM 기법을 통해 생성된 학습 불가능한 예제는 학습 과정을 반복함에도 AI 모델이 해당 데이터로 부터 더 이상 학습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델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32].

          EM 기법은 활용 목적에 따라 각 데이터 샘플마다 특화된 노이즈를 생성하는 sample-wise 전략과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샘플에 동일한 노이즈를 생성하여 class-wise 전략으로 나뉜다. 그러나 초기의 EM 기법을 통해 생성된 학습 불가능한 예제는 적대적 학습(Adversarial Training) 등 강건성(Robustness)이 높은 모델에서 보호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EM(Stable Error Minimization, 이하 SEM) 등의 기법이 제안됐다. SEM은 기존 EM 방식의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EM이 적대적 교란을 기반으로 노이즈를 최적화하는 것과 달리, 무작위 교란을 기반으로 노이즈를 학습시킨다. 이로 인해 SEM은 방어 노이즈의 안정성과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어, 적대적 학습과 같이 강건하게 훈련된 모델을 상대로도 학습 불가능한 특성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합성곱 기반(Convolution-based)’ 접근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클래스별 패턴을 삽입하여 데이터를 학습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CUDA(Convolution-based Unlearnable Datasets) 기법은 각 클래스마다 고유한 합성곱 커널을 설계하여 이미지에 적용한다[33]. 예를 들어, 고양이 이미지들에는 특정 주파수 패턴 A를, 개 이미지들에는 패턴 B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AI 모델은 실제 동물의 특징 대신 이러한 인위적 패턴만을 학습하게 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났을 때 전혀 분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복잡한 최적화 과정 없이도 빠르게 보호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원본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특징 기반(Feature-guided) 접근법’은 AI 모델의 내부 특징 공간을 직접 조작하여 학습을 방해한다. 이 방법들은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하거나, 반대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뒤섞이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TUE(Transferable Unlearnable Examples) 기법은 고양이 이미지들의 특징을 서로 흩어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개나 새 이미지의 특징과 섞이도록 조작한다[34]. EntF(Entangled Features) 기법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클래스의 샘플들이 공통된 '얽힌 특징'을 갖도록 만들어, AI가 어떤 특징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35].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학습 메커니즘 자체를 교란시켜 더욱 강력한 보호 효과를 달성한다.

        

        
          2) 상용 어플리케이션 분석
          Glaze는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도구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텍스트-이미지 생성 모델(예: Stable Diffusion, Midjourney)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36]. Glaze는 스타일 모방(style mimicry)을 방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작품에 시각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교란을 추가하여 AI 모델이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한다. 실험 결과, Glaze로 보호된 작품으로 학습한 모델은 원본 스타일을 재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Nightshade는 같은 연구팀이 개발한 더 공격적인 도구로, 단순히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AI 모델을 ‘오염’시킨다[37]. 예를 들어, 개 이미지를 고양이로 인식하도록 하는 잘못된 교란을 삽입하여, 이를 학습한 모델이 완전히 잘못된 출력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Nightshade는 소수의 오염된 샘플만으로도 전체 모델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

        

        
          3) 이미지 생성형 AI 대상 학습 불가능한 예제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술은 전통적인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넘어 생성형 AI, 특히 확산 모델(Diffusion Models)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DALL-E 2, Stable Diffusion, Midjourney와 같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모델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상용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호된 데이터로 훈련 시 FID(Frechet Inception Distance) 점수가 50-100% 증가한다. FID는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생성 품질이 높다. 학습 불가능한 예제로 보호된 데이터로 훈련 시 FID 점수가 50-100% 증가한다는 것은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 분포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CLIP 유사도 점수가 40-60% 감소하는데 CLIP Score는 생성된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 간의 의미적 일치도를 측정하므로 생성형 AI 시대에 학습 불가능한 예제가 실질적 보호 수단임을 증명한다.

        

      

      
        4-2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술의 실효성 검증
        본 연구는 이미지 분류 도메인에서 학습 불가능한 예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표 1의 환경에서 ① 보호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② 학습 불가능한 예제가 적용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③ 적대적 학습(Adversarial Training) 환경에서의 견고성 평가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모델(ResNet-18)의 원본 데이터 학습 시 분류 정확도는 94.95%에 달했으나, EM 기법이 적용된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 정확도가 10.09%(학습 종료 시점 정확도)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는 무작위 추측(10%)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습 불가능한 예제가 AI 모델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방해함을 보여준다. SEM 기법은 10.05%(학습 종료 시점 정확도)의 정확도를 기록하여 모든 기법이 유의미한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2는 동 데이터셋 및 동 기법에 대해 적대적 학습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점선은 일반학습 시의 결과이며, 실선은 적대적 학습 시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적대적 학습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시킨 것과 달리, 훈련 과정에서 PGD(Projected Gradient Descent) 공격으로 생성된 교란된 입력을 모델에 함께 학습시켜 의도적으로 모델의 강건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강건하게 훈련된 모델이 EM과 SEM으로 보호된 데이터의 학습 불가능한 특성을 무력화시키는지, 즉 보호 효과가 적대적 학습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당 결과를 통해 EM 기법은 적대적 학습 시 약 50.68%의 정확도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원본 학습데이터로 학습했을 때의 정확도 88.43%보다 현저히 낮은 정확도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EM 기법의 경우 적대적 학습에도 약 6.06%의 정확도 상승만을 보이며 강력한 학습 불가능한 예제의 생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실제 배포 환경에서의 실용성을 시사한다. 실험 결과는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술이 ｢저작권법｣ 제104조의3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로, 학습 불가능한 예제와 같이 AI의 무단 학습을 억제하는 기술적 장치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습 불가능한 예제는 원천 데이터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AI모델의 특정 패턴 학습 능력을 기술적으로 저해하고, 학습 결과로 생성된 모델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저작권 등의 침해 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요건의 해석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종래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단순히 접근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에 한정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이처럼 우회 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기술적 군비경쟁 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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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environment configuration information
          
          

        

        
          
            	Dataset
            	CIFAR-10
          

          
            	UE Algorithm
            	EM, SEM
          

          
            	Metrics
            	Accuracy
          

          
            	Hardware
            	CPU: AMD Ryzen 3950x
GPU: NVIDIA GeForce RTX 4090
          

          
            	Software
            	Cuda 12.2
Python 3.10.12
Pytorch 1.8.1
Torchvision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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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results of accuracy degradation when generating unlearnabl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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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results of the performance of unlearnable examples robust to adversarial training
          
          

          

        

      

      
        4-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프레임워크
        
          1) 이중 주체 기반 보호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프레임워크는 콘텐츠 창작자(Contents Creator)와 AI 모델 학습자(AI Model Trainer)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 보호조치와 달리, 양 당사자 간의 권한 확인과 기술적 협조를 통한 체계적 보호 시스템이다.

        

        
          2) 콘텐츠 창작자 측 프로세스
          콘텐츠 창작자는 저작권 콘텐츠 x를 보유한 상태에서 보호 필요성을 판단한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습 불가능한 예제 노이즈 δ를 생성하여 원본 콘텐츠에 추가한다(xue = x + δ). 이렇게 생성된 보호 콘텐츠 xue는 시각적으로는 원본과 거의 구별되지 않으나 AI 학습에는 유해한 교란을 포함하게 된다.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게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노이즈 생성 알고리즘의 선택과 교란 강도의 설정이다. 저작권자는 콘텐츠의 성격, 예상되는 위협 수준, 시각적 품질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보호 매개변수를 결정해야 한다.

          
            
            

            Fig. 3. 
				
            

            
              Framework for generating unlearnable examples from the copyright holder’s perspective
            
            

            

          

        

        
          3) AI 모델 학습자 측 프로세스(그림 4)
          
            
            

            Fig. 4. 
				
            

            
              Framework for utilizing unlearnable examples from the AI model developer’s perspective
            
            

            

          

          AI 모델 학습자는 콘텐츠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학습 불가능한 예제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가 보호되어 있을 경우, AI 모델 학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노이즈 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호된 콘텐츠로부터 원본을 복원할 수 있다(x = xue - δ). 이는 정당한 이용자만이 콘텐츠의 학습 가치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다. 반면 적법한 허가 없이 보호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도할 경우, AI 모델의 성능은 심각하게 저하되어 학습 실패로 귀결된다. 이는 무단 이용에 대한 기술적 제재 효과를 나타낸다.

        

        
          4) 옵트아웃(Opt-out) 시스템과의 연계
          EU의 DSM 지침과 AI Act에서 규정하는 권리자 옵트아웃 시스템과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권리자가 robots.txt 파일이나 기계판독가능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AI 학습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자동으로 해당 콘텐츠에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술이 적용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자의 의사 표명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단순한 선언적 거부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4-4 ｢저작권법｣상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확대 방안
        생성형 AI 시대, 저작물 등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보다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저작권자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AI 모델에 본인의 저작물과 관계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AI가 생성한 표현을 확인하는 것 밖에 없어 허락받지 않는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기계적으로 학습할 경우 기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측에서는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 기법인 학습 불가능한 예제는 학습데이터 자체에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교란을 추가하여 AI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는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저작물의 심미적인 미각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AI의 무차별적인 학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술조치의 효과는 법과는 관계없이 이를 적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또는 그 의도에 관계없이 저작권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38]. 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369 전원재판부 결정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 듯 저작물의 복제·전송 등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의미하며,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기본적인 속성상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 물의 불법복제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나 필요 이상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일정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39].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의 유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작권자가 아닌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DM 면책 규정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비추어 봤을 때에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 먼저 TDM 면책 규정이 있는 EU와 일본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옵트아웃 또는 비향수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TDM 면책 규정을 허용하므로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TDM 면책 규정이 아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활용하는데 최근 미국에서 AI의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며 이러한 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21].

        이는 우리나라도 향후 공정이용의 법리 제1요소부터 제4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의 저작물 학습의 적법성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AI 서비스 제공자는 불확실한 제도적 기반에 따라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은 AI 서비스 제공자가 AI 개발을 위해 저작물 등의 학습데이터 활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여겨 법원에서의 공방 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해당 기간에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창작물 및 이를 생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한다. 동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주체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의 대상 범위를 AI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여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이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브리 등 스타일이 누가 봐도 공중의 영역이 아닌 지브리풍으로 인식되는 사안에 관해서도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에 따라 AI의 학습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저작권법｣에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24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EU AI법과 비교·분석했을 때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저작물 등이 포함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와 AI 서비스 제공자의 균형있는 이익을 모색하고 문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법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술적 보호 조치 대상의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AI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여 동법이 지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생성형 AI 시대, AI 시스템의 핵심 원료인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에서의 AI시스템 내 학습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도적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AI시스템이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며 발생되는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교차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다음과 같은 핵심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국내 공정이용 해석의 불확실성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경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훈련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학습 행위들이 적법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요국들의 제도적 분석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에 대해 4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판례 경향을 통해 ‘변형성’과 ‘시장 영향’을 중심으로 사실상 규범적 가이드라인으로 축적하고 있었다. 반면 EU와 일본의 경우 TDM 면책과 투명성 의무를 제도화함으로 합법적 학습데이터에 대한 경로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 및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생성형 AI 시스템이 학습데이터를 활용 및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는 AI산업은 물론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 화풍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지브리풍’ 논쟁 등으로 인해 저작권 이슈 보다 부정경쟁 등 타 제도적 규율로 우회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스타일의 특정 출처와 함께 강하게 결부되는 경계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표현 보호가 사실상 아이디어 보호로 전이될 수 있다는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는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등의 체계가 창작자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공중 영역을 과도하게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체계에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에 특화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지 분류 도메인에서 학습 불가능한 예제 기법을 적용하면 AI 시스템의 정확도가 사실상 무작위 추측 수준으로 붕괴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데이터 접근 또는 열람이 아닌 학습 유용성 자체를 파괴하는 적극적 보호 기법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개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등에 있어 무단으로 학습되는 데이터에 대해 사전적 억제수단으로 작용되기 위해 생성형 AI 시스템에 대해 저작권법상 기술적보호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불가능한 예제는 본질적으로 적대적 공진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우회·정화 기술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적 방어 전략과 강건성 평가 프로토콜의 정립이 요구된다.둘째 텍스트·오디오·비디오 등 도메인 및 매체 간 전이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시각적 품질과 보호 강도 간의 불가피한 상충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생성형 AI 시스템이 활용하는 학습데이터에 있어 제도적 한계와 공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기술적 제언 등을 제시하며, AI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두어 AI 산업 발전은 물론 학습데이터의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권리자와 AI서비스 사업자, 이용자의 정당한 활용과 이익 등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며, AI서비스 사업자는 학습데이터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AI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적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학습데이터의 유형에 맞춰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실험적 검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을 융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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